






차 체회의57

가. 매 도 본 역에 벌 포 시킬지“ ”

여부

(1) 견 신 결과



(2) 논 결과 행안 지-

나. 후보자 등에 일 매 감경 역 벌 만 원200

에 만 원 낮출 것인지 여부150

(1) 공청 정근 변 사 양 원 문 원단 견

(2) 제사 원 에 언 지 학( , ,

용 원)

(3) 논 결과 - 다수 견과 수 견 로 견해가 나뉨



다. 매 도 당내경 매 권고 량범“ ”

를 일 매 상향 것인지 여부“ ”

(1) 공청 견 신 결과 천 논 원 용 중앙( ,

거실 시민과 함께하는 변 사들 한 사정책연, ,

원)



(2) 제시 견

(3) 논 결과 행안 지-

라. 공 또는 품 나“ 극히 경미 경우 를 단”

히 “경미 경우 것인지 여부”

(1) 한변 사 견 신 결과

(2) 논 결과 행안 지-



 거 리 원회에 거사 계자 신고 는지를 불 고 실,

후보자 거운동과 여 통상 당과 실 소

액 품 등 공 또는 경우

 다만 거운동원 등 후보자 부 거인 후보자 등에 매, ,

행 나 부행 등 용도 품 등 공 경우는

용 지 아니 다.



마. 부행 거일 간격 매우 커 사실상 특 거“

내지 거운동 목 과 경우 를 감경”

요소 추가 지 여부

(1) 원 견 신 결과

(2) 문제제



(3) 논 결과 행안 지-

. 지 자에 사 삭 여부“ ”

(1) 견 신 결과

(2) 논 결과 양 준안 수정-

사. 허 사실공 후보자 에 있어 사실상 압 등에“ ” “․

소극 범행가담 특별감경인자 추가 지 여부”

(1) 원 견 신 결과



(2) 논 결과 양 준안 수정-

아. “불특 또는 다 상 상 거나 상당 간에

걸쳐 복 범행 경우 다 범죄 처리 복”

용에 평가

(1) 원 견 신 결과

(2) 논 결과 행안 지-



자. 허 사실공 후보자 에 있어 거 후 처벌불원도․

특별감경인자에 포 시킬지 여부

(1) 공청 정근 변 사 견

(2) 문제 제

(3) 논 결과 행안 지-

차. 허 사실공표나 후보 비 정도가 약한 경우 시 가

(1) 공청 정근 변 사 견



(2) 논 결과 양 준안 수정-

. 다 범죄 처리

(1) 원 견 신 결과

(2) 논 결과 양 준안 수정-

제 조 선거 없는18 ( )

선거 현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선거 없①

다.

3. 선거 정치 제 조 정치 정수수죄 제 조 선, 45 ( ) 49 (「 」

거비 련 행 에 한 칙 에 규정된 죄 한 또는)

통령 회 원 지 회 원 지 치단체 로서 그 중· · ·

직무 련하여 형 특정 죄가중처 등에 한(「 」 「 」

제 조에 하여 가중처 되는 경 포함한다 제 조 수뢰 사2 ) 129 ( ,

전수뢰 내지 제 조 알선수뢰 특정 죄가중처 등에 한) 132 ( )·「

제 조 알선수 에 규정된 죄 한 로서3 ( ) ,」 만 원 상100



형 선고 고 그 형 확정된 후 년 또는 형 집행5

선고 고 그 형 확정된 후 년 경과하지 아니하거10

나 징역형 선고 고 그 집행 지 아니하 로 확정된 후 또

는 그 형 집행 종료되거나 제된 후 년 경과하지 아니한10

형 실효된 포함한다( )

② 제 항 제 호에서 선거 라 함 제 칙에 규정된 죄1 3 " " 16 「

민투 죄 한 말한다」 .

③ 형 제 조에 하고 제 항제 호에 규정된 죄 다 죄38 1 3「 」

경합 에 하여는 선고하고, 선거사무 선거사무소 회·

계책 선거사무소 회계책 로 선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 로( ·

서 후보 통 하여 해당 후보 선거비 로 지출한( )通謀

액 선거비 제한액 상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한다3 1 )

또는 후보 후보 가 되려는 사람 포함한다 직계존비속( )

에게 제 조263 제 조에 규정된 죄 조 제 항제 호에265 1 3

규정된 죄 경합 로 징역형 또는 만 원 상 형 선300

고하는 선거사무 선거사무소 회계책 에 하여는 선 신( , ·

고되 전 행 로 한 경 포함한다 에는 선고하여)

야 한다.



그 나 지 공청회 견 회 결과는 주 원 검토※

내용에 여 견 없었

향후 일


